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E02D 17/0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5월29일

10-0584701

2006년05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2-0044519 (65) 공개번호 10-2004-0011113

(22) 출원일자 2002년07월29일 (43) 공개일자 2004년02월05일

(73) 특허권자 김정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13/5 향촌아파트 108동 1506호

(72) 발명자 김정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13/5 향촌아파트 108동 1506호

(74) 대리인 백영방

심사관 : 이승진

(54) 가설 흙막이 공법

요약

본 발명은 지하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 흙막이 공법에 관한 것으로 흙막이 공사중에는 최소한의 보강용 횡가목과 버

팀목만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터파기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구조물 공사중에는 버팀목의 간

섭없이 지하구조물을 시공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수직파일(10)들의 앞쪽에 배치되는 긴장재(30)에 긴장력을 도입하

여 흙벽과 접하는 수직파일(10)들의 뒷쪽으로 흙벽의 측압에 저항하는 프리스트레스모멘트가 작용되도록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임.

대표도

도 1

색인어

가설흙막이 공법, 수직파일, 토류판, 보강용 횡가목, 버팀목, 긴장재, 프리스티레스모멘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가설 흙막이 공법의 한 실시예를 보인 측면도.

도 2는 도 1의 I-I선 확대 단면도.

도 3은 도 1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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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가설 흙막이 공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측면도.

도 5는 도 4의 Ⅱ-Ⅱ선 확대 단면도.

도 6은 도 4의 평면도.

도 7은 종래 가설 흙막이 공법을 보인 측면도.

도 8은 도 7의 평면도.

도 9는 흙벽의 측압에 의해서 가설 흙막이의 수직파일과 보강용 횡가목이 변형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지하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터파기 현장에서 흙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지하구조물의 공사

완료 후에 제거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가설 흙막이 공법은 도 7 과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H-형강으로 된 수직파일(10)들을 임의의 간격으로 박아놓고,

수직파일(10)들 사이에 토류판(12)을 끼워 넣어 흙벽의 측압이 수직파일(10)들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 수직파일(10)들을

받쳐주기 위해서 띠장이라고 불리우는 H-형강으로 된 보강용 횡가목(14)을 수직파일(10)의 앞쪽에 고정되는 받침대(16)

에 설치하며, 이 보강용 횡가목(14)들을 H-형강으로 된 버팀목(strut)(18)들로 지지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종래의 가설 흙막이 공법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팀목(18)들의 설치간격이 상, 하 또는 좌, 우로 넓을 경우

즉, 수직파일(10)과 보강용 횡가목 (14)의 지지간격이 넓어질수록 수직파일(10)들의 후면쪽으로부터 작용하는 흙벽의 측

압(P)에 의해서 수직파일(10)과 보강용 횡가목(14)의 모멘트, 전단력, 처짐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과 흙벽 붕괴에 의한 공사장 매몰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 7과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많은 양의 보강용 횡가목(14)과 버팀목(18)을 사용하고, 이들을 조밀한

간격으로 설치해주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설치하거나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 시간 및 작업이 요구되었었고, 터파기

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었을 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구조물 (20)을 시공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 많은 양의 버팀목(18)들로 인하여서 철근의 배근 및 조립과 거푸집의 설치가 매우 어려웠었고, 자재의 운반과 작업자

의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었으며,

특히 지하구조물(20)의 벽체(21)에 버팀목(18)이 관통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관통부분에서는 일부 철근이 연속하지 못하

게 되어서 벽체(21)의 강도와 내구성을 저하시켜 주었었다.

또 지하구조물(20)의 공사완료 후에는 벽체(21) 속에 버팀목(18)의 일부를 남긴체 벽체(21)의 양쪽에서 버팀목(18)을 절

단해 주어야만 했었고, 벽체(21)를 방수처리하더라도 상기 버팀목(18)의 절단부위에서 지하수의 누수가 초래되는등의 문

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굴착된 흙벽의 측압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파일에 흙벽의 측압에 크게 저항하는 모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프리스트레스를 가해줌으로서 최소한의 보강용 횡가목과 버팀목만을 사용하면서 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구조물을 시

공할 때에는 버팀목으로 인한 간섭을 배제시켜 줄 수 있도록 버팀목을 단계별로 제거하면서 지하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도

록 해 줄 수 있는 가설 흙막이 공법을 제공하는데 기술적 과제를 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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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 도 3에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가설흙막이 공법이 표현되어 있다.

도 1 ∼ 도 3에 예시된 가설 흙막이 공법은 H-형강으로 된 수직파일(10)들을 세로방향으로 박아 놓고, 터파기를 하면서 수

직파일(10)들 사이에 토류판(12)을 끼워 넣으며, 보강용 횡가목(14)들을 수직파일(10)들의 앞쪽에 고정되는 받침대(16)에

가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버팀목(18)들로 상기 보강용 횡가목(14)들을 지지시켜 주는 가설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 강연선

과 같은 긴장재(30)가 끼워지는 브래키트(32)를 수직파일(10)들의 양쪽 플랜지(34), (34')의 내측에 지그재그형태로 배열

하여 고정시키고, 브래키트(32)들에 지그재그형태로 끼워진 긴장재(30)를 인장시켜 긴장력을 도입시킨 후 긴장재(30)의

양단부에 고정되는 정착구(36)로 긴장재(30)에 도입된 긴장력을 유지시켜 주어서 굴착된 흙벽과 접하는 수직파일(10)에

흙벽의 측압에 크게 저항하도록 프리스트레스가 작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수직파일(10)의 양쪽 플랜지(34), (34')쪽에 지그재그형태로 고정된 브래키트(32)에 끼

워진 긴장재(30)에 긴장력을 도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도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수직파일(10)에서 브래키트(32)가 고정된

쪽으로는 압축력(C)이 작용하게 되고, 브래키트(32)와 마주보는 반대쪽에는 인장력(T)이 작용하게 된다.

즉, 측압에 의하여 수직파일은 횡가목과 횡가목의 중간부는 정모멘트, 횡가목의 위치는 부모멘트가 생기는데 브래키트

(32) 위치를 정·부모멘트 위치에 고정함으로서 측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멘트와 반대로 프리스트레스모멘트가 작용되도

록 함으로서 수직파일(10) 자체가 흙벽의 측압에 크게 저항하는 모멘트를 갖게되는 것이므로 횡가목의 상·하 설치간격도

크게 넓힐 수 있고 수직파일(10)을 지지해주는 보강용 횡가목(14)의 사용갯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터파기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수직파일(10)의 플랜지(34), (34')에는 도 2에 예시한 바와 같이 보강판(38), (38')을 덧붙여서 수직파일(10)의 단

면 크기를 확대시켜 줌으로서 수직파일(10) 자체의 강도를 보강해 줄 수 도 있다.

도 4 ∼ 도 6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가설 흙막이 공법이 표현되어 있다.

도 4 ∼ 도 6에 예시된 가설 흙막이 공법은 H-형강으로 된 수직파일(10)들을 세로방향으로 박아놓고, 터파기를 하면서 수

직파일(10)들 사이에 토류판(12)을 끼워 넣으며, 보강용 횡가목(14)들을 수직파일(10)들의 앞쪽에 고정되는 받침대(16)에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고, 버팀목(18)들로 상기 보강용 횡가목(14)들을 지지시켜 주는 가설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 강봉이

나 강연선등과 같은 긴장재(30)가 끼워지는 한조씩의 브래키트(32a), (32b)를 수직파일(10)들의 한쪽 플랜지(34)의 내측

과, 다른 쪽 플랜지(34')의 외측에 수직파일(10)들의 길이방향을 따라서 교호로 고정시키고, 브래키트(32a)와 브래키트

(32b)에 끼워진 긴장재(30)들을 인장시켜 긴장력을 도입시킨 후 통상의 정착구(36)로 긴장재(30)에 도입된 긴장력을 유지

시켜 주어서 굴착된 흙벽과 접하는 수직파일(10)들의 뒷쪽으로 흙벽의 측압에 크게 저항하는 프리스트레스가 작용되도록

한 것이다.

도 4에서 2점쇄선으로 표현한 것은 압축력에 크게 저항 할 수 있는 고임목(40)을 상기 인장된 긴장재(30)와, 상기 플랜지

(34') 사이에 끼워 넣어서 편심량을 크게 하여 긴장재(30)를 인장시켜 줌으로서 수직파일(10)에 보다 큰 프리스트레스가

작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플랜지 내측과 외측에 도입되는 긴장력은 수직파일 전구간에 걸쳐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예를 들어 수직파일 하단부에 플랜지 외측부 몇 개만 긴장력을 도입하거나 부모멘트가 특별히 큰 위치에서 플랜지 내측에

긴장력을 도입시킨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가설 흙막이 공법은 도 1과 도 4에 예시한 바와 같이 지하 매층마다 버팀목(18)을 1개 정도 설치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므로 지하구조물(20)을 시공할 때에 맨 아래쪽 버팀목(18) 하부의 벽체(21)와 슬래브(22)를

시공한 후 벽체(21)와 흙막이 사이의 공간을 되메우기하면 상기 슬래브(22)가 그 위에 있는 버팀목(18)의 역활을 하므로

슬래브(22) 바로 윗쪽의 버팀목(18)은 철거 할 수 있게 된다.

즉, 벽체(21)와 슬래브(22) 시공, 되메우기, 버팀목 철거작업을 순차적으로 반복하면서 지하구조물(20)을 시공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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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벽체(21)에 버팀목(18)이 관통하지 않으므로서 구조적 강도와 방수성이 매우 우수한 지하구조물(20)을

시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수직파일을 지지해주는 보강용 횡가목과 버팀목의 사용 갯수를 종래에 비하여 크게 감소시켜 줄 수 있어서 가설

흙막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고, 버팀목의 간섭을 줄여주어서 터파기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버팀목의 간섭을 배제시키면서 지하구조물을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고, 버팀목이 지하층의 벽체를 관통했

었던 종래의 지하구조물에 비하여 구조적 강도와 방수성이 매우 우수한 지하 구조물을 시공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등

의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직파일(10)들을 세로방향으로 박아놓고 터파기를 하면서 수직파일(10)들 사이에 토류판(12)을 끼워 넣으며 보강용 횡

가목(14)들을 수직파일(10)들의 앞쪽에 가로방향으로 설치하고 버팀목(18)들로 상기 보강용 횡가목(14)들을 지지시켜 주

는 가설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 수직파일(10)들의 앞쪽에 길이방향으로 브래키트(32)를 설치하고, 브래키트(32)에 끼워진

긴장재(30)를 인장시켜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서 흙벽과 접하는 수직파일(10)들의 뒷쪽으로 흙벽의 측압에 저항하는 프리

스트레스가 작용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브래키트(32)를 수직파일(10)들의 양쪽 플랜지(34), (34') 내측에 지그재그 형태로 배열하여 고정시키

고, 브래키트(32)들에 지그재그 형태로 끼워진 긴장재(30)를 인장시켜 긴장력을 도입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 흙막이 공

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한조씩의 브래키트(32a)와 브래키트(32b)를 수직파일(10)들의 한쪽 플랜지(34)의 내측과, 다른 쪽 플랜

지(34')의 외측에 수직파일(10)들의 길이방향으로 따라서 교호로 고정시키고, 브래키트(32a)와 브래키트(32b)에 끼워진

긴장재(30)들을 인장시켜 긴장력을 도입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긴장재(30)와 수직파일(10) 사이에 고임목(40)을 끼워 넣어서 인장된 긴장재(30)에 추가 긴장력을 도입

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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